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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지방검찰청 보 도 자 료
2020. 11. 2.(월)전문공보관 인권감독관 정효삼

전화 053-740-4352 / 팩스 0502-193-5504

제 목 디지털교도소 사건 처리 결과

공소제기 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의 수사착수 사실 등(제9조 제1항 제5호, 제9조

제4항의 범위 내)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
☑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
- 제7조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

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(부장검사 장혜영)는 불법 개인정보

유포 사이트인 ‘디지털교도소’를 운영한 A○○(33세)를 개인정보보호법

위반,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 등으로

구속 기소하였음

Ⅰ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 피고인 

○ A○○(33세)

 공소사실 요지

○ ’20. 6.경 B대학교 교수가 성착취물을 구매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

구매하려 하였다는 허위의 글을 ‘디지털교도소(nbunbang.ru)’ 사이트에

게시한 것을 비롯해서 ’20. 3. ~ 8.경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

120여명의 개인정보와 범죄사실 등을 170여회에 걸쳐 인스타그램, ‘디지털

교도소’ 사이트에 게시함 [개인정보보호법위반,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

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 등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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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’20. 3.~ 7.경 ‘성범죄자 알림e (sexoffender.or.kr)’에 공개된 성범죄자의

공개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

이를 함부로 공개해서는 아니 됨에도 성범죄자 6명의 공개정보를 인스

타그램, ‘디지털교도소’ 사이트에 게시함 [아동 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

법률위반]

Ⅱ 주요 수사경과

○ ’20. 9. 22. 피고인 베트남에서 검거(10. 6. 국내 송환 및 체포)

○ ’20. 10. 8. 피고인 구속영장 발부

○ ’20. 11. 2. 피고인 구속 기소

Ⅲ 참고사항

  ○ 성명불상의 공범이 주도한 범행 등 일부 범행은 분리 결정 후 대구지방

경찰청에 수사지휘하여 계속 수사 예정임

   ※ 언론에 보도된바 있는 사망한 C대학교 학생에 대한 부분은 위 수사지휘 대상에 포함

Ⅳ 향후계획

○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,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익명에 숨어 피해자에게

고통을 가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음▨


